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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기금운영계획변경(안) 검토보고

□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변경사항과 검토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총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 양주시에서 운영중인 기금은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등 8개이며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자원회수
시설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등 3개입니다.

  ○ 운영계획 변경시 기금운용 규모는 61억원에서 63억원으로 2억원이 
증가하며 세부적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이 1억 5천만원에서 1억 3천
만원으로 2천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7억 5천만원에서 5억 
6천만원으로 1억 9천만원이 각각 감소하는 반면, 주민지원기금은 
8천만원에서 4억 9천만원으로 4억 1천만원이 증가합니다.

  ○ 2015년도 기금 수입액은 25억원에서 27억원으로, 기금 지출액은 
29억원에서 31억원으로 각각 2억원씩 증가되며 2015년말 조성액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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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운영총괄 변경안 ≫

                                               (단위 : 천원)

기    금    명 설치년도 2015년
운용규모

조    성    계    획
당    초 변    경 증    감

계 6,312,401 23,111,799 23,125,782 13,983
체육진흥기금 1994년 60,017 2,400,017 2,400,017 0
재난관리기금 1996년 3,376,599 7,837,083 7,837,083 0
노인복지기금 1997년 67,006 1,224,876 1,224,876 0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2001년 84,448 1,209,085 1,209,085 0
식품진흥기금 2003년 135,036 145,977 127,308 △18,669
통합관리기금 2007년 1,531,700 10,154,998 10,154,998 0

옥외광고정비기금 2009년 562,919 133,000 65,287 △67,713
주민지원기금 2011년 494,676 6,763 107,128 100,365

□ 다음은 기금별 운영계획 변경현황입니다.

□ 먼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및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위해 건강
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시 귀속분과 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합니다.

  ○ 2014년말 현재액은 1억 5천만원에서 1억 4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15년 수입액은 7천 4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지출액은 8천 1백만원에서 8천 6백만원으로 5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과징금의 도 귀속분 2백만원과 과징금반환금 3백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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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말 조성목표액은 1억 5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으로 2천만원 
감소하였으며 5천만원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8천만원은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할 예정입니다.

≪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현황 ≫
                                               (단위 : 천원)

2014년말
현 재 액

수   입   내   역 지   출   내   역 2015년말
현 재 액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138,824 계 135,036 계 135,036 127,308
보 조 금 15,880 비 융 자 성 사 업 54,700
예 치 금 회 수 60,734 예 치 금 49,218
이 자 수 입 4,452 기 타 지 출 31,118
기 타 수 입 53,970

□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의기금입니다.

  ○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시의 출연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합니다.

  ○ 2014년말 현재액은 1천 6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2015년 수입액은 
7천만원에서 4억 8천만원으로 4억 1천만원, 지출액은 8천만원에서 
3억 9천만원으로 3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세입은 서울시 생활폐기물반입에 따른 출연금 4억 1천을 반영
하였으며 세출은 복리증진사업 9천만원, 반입폐기물감시사업 1억 
6천만원, 환경정화사업 1억 1천만원 등 비융자성사업비가 3억 
9천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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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말 조성 예정액은 당초 7백만원에서 1억 7백만원으로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모두 시 금고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 변경현황 ≫

                                               (단위 : 천원)

2014년말
현 재 액

수   입   내   역 지   출   내   역 2015년말
현 재 액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15,771 계 494,676 계 494,676 107,128

전 입 금 478,305 비융자성사업비 387,548

예 치 금  회 수 15,771 예 치 금 107,128
이 자 수 입 600

□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입니다.

  ○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법에서 정한 재원과 일반회계 등의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등
으로 조성합니다.

  ○ 2014년말 현재액은 7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2015년 수입액은 6억 8천만원에서 4억 7천만원으로 2억 1천만원, 
지출액은 6억 2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2억 2천만원이 각각 감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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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감소분은 도비보조금 감소에 따른 것이며 지출은 남면시가지와 
덕정역세권 간판정비사업 1억 2천만원, 예치금 8천만원 등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 2015년말 조성 예정액은 1억 3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6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시 금고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입니다.

  ○ 현재 운영중인 기금은 총 8개, 총 기금조성 규모는 235억원으로
이 중 48%인 113억원은 통합관리기금이며 잔여 7개 기금의 
조성규모는 122억, 수입규모는 27억원, 지출규모는 30억원 수준
으로 매우 영세한 실정으로 건전한 기금운영을 위해서는 기금 
조성규모 확충방안의 모색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 금번에 제출된 운영계획 변경대상 기금은 총 3개로 식품진흥기금은 
도비보조금 등을 정리한 단순 변경이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도비보조금 축소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사업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서울시 생활폐기물반입으로 기금 
규모가 획기적으로 증가되었으며 그에 따른 지원사업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증가된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
되어 체계적인 기금운영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됩니다.

  ○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1회성 지원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생활여건 개선방안 등을 감안한 
장기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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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노인복지기금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기금이 아닌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조례에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나 조례상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 이것으로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